
성남시 고시 제2019-163호

성남시 납세자권리헌장 전부개정 고시 

「지방세기본법」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성  남  시  장

1. 고시내용 : 성남시 납세자권리헌장

2. 개정이유 

   현행 납세자권리헌장에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납세자권리헌장 전부를 개정하여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자고 함

3. 주요 개정사항 

 ❍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

 ❍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

 ❍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기간 연장 통지를 받을 권리 명시

 ❍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붙임  1. 성남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1부

      2. 납세자권리헌장 요지 (낭독용) 1부



성남시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

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

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

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권리헌장 요지 (낭독용〕

□ 세무조사에 앞서 법령에 따라 제공된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신고내용은 성실하다고 추정되며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 귀하는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중복조사를 받지 않으며 

조사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 귀하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과세정보는 비밀로 보호 받으며 위법․부당

하다고 생각되는 처분 등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